
생분해도에 대한 자가 채점 지표 및 평가흐름도(Flow Chart)

1. 생분해도 자가 채점 지표

(1) 적용범위
단일 재질 또는 2종 이상의 생분해성 수지를 원료로 하여 성형 제조한 제품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한 성형 원료

(2) 공통기준

1) 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관련법규 및 협정 준수여부
· 해당 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필요

2) 제품의 환경성 관련 표시·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수
· 제품사용설명서 또는 카탈로그, 소비자 정보 이행 계획서

(3) 환경 관련 기준 지표

1) 생분해 수지 및 천연 고분자 사용 비율
① 70% 이상 사용하였는가?
② 생분해 수지는 화학적 방법 또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합성하는 “합성수 지” 및 전분, 셀룰로오스, 목분 등 천연고분자를 포함한다.
③ 수지내 무기첨가제, 안정제, 계면활성제, 안료 등의 유기첨가제는 생분해 성 수지로 간주한다.

2) 유해원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① 수지의 첨가제로 납화합물, 카드뮴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
② 공인기관 시험성적 기준 (KS M 0016, KS M 003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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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기타 식약청 기구 및 용기 포장규격 기준 : 전분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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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식품 또는 식품 원료와 접촉되는 용기․기구․포장 제품이나 인체에 직 접 접촉하여 사용되는 제품은 수지의 원료로서 다음의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 아야 한다.
가) EU 지침 67/548/EEC의 부속서Ⅰ에 따라 다음의 R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물질
R 26 : very toxic when inhaled
R 27 : very toxic upon contact with the skin R 40 : possible irreversible damage
R 42 : possible sensitization by inhalation R 45 : may cause cancer
R 46 : may cause genetic damage
R 49 : may cause cancer when inhaled R 60 : may impair the reproductiveness
R 61 : may be harmful to the reproductiveness R 62 : may possibly impair the reproductiveness R 63 : may possibly be harmful to the embryo
R 64 : may be harmful to the infant via mothers milk
나) IARC(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)의 발암성 분류 기호로써 ‘Group 1’, ‘Group 2A’ 및 ‘Group 2B’에 해당하는 물질. 다만, 카본블랙은 제외한다.
다) EU 지침 67/548/EEC의 부속서Ⅱ에 따라 지정된 위험 심벌을 제품 전 체에 표시할 필요성이 생기는 물질


라) EU 지침 67/548/EEC의 부속서Ⅲ에 따라 R 43을 제품 전체에 표시할 필요성이 생기는 물질

(4) 품질 관련 기준 지표

1) 해당 제품의 한국산업규격이 있을 경우, 해당 규격의 품질 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.

2) [image: ][image: ]해당 제품의 한국산업규격이 없을 경우 기능상 동일한 제품 및 유사 제품 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에 따라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단체 규격 및 인증 규격의 해당 품질 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(5) 생분해 시험 규격 기준

1)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ISO 14855	또는 KS M 3100-1

2) 제품을 구성하는 수지에 대하여 해당 규격에 따라 180일 이내의 기간 동 안 배양하여 측정한 최종 생분해도 값은 표준물질에 대한 최종 생분해도 값 의 90 %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생분해도 기준에 적 합한 것으로 간주한다.
① 초기 45일 동안 배양하여 측정한 생분해도 값이 표준물질에 대한 생분해 도 값의 60 % 이상이며, 이 시점에서도 생분해기가 지속되어 뚜렷한 생분해 가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
② 180일 동안 배양하여 측정한 생분해도 값이 표준물질에 대한 최종 생분 해도 값의 60 % 이상이며, 이 시점에서도 생분해기가 지속되어 뚜렷한 생분 해가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(봉투 등 필름 형태의 제품, 1회용 식품
기구․용기․포장은 제외)
주) 생분해도 시험물질은 성형 제품[원료인 경우에는 펠릿(pellet) 또는 예상 되는 최종 제품의 대표적인 형태로 만든 것]으로부터 취하여야 하며, 이를 동결 분쇄한 다음 KS A 5101(시험용 체)에 따른 호칭치수 250 ㎛(60 mesh) 인 시험용 체를 통과한 분말 형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
2. 생분해도 자가 채점용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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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관련 기준

단일 재질 또는 2종 이상의 생분해성 수지를 원
료로 하여 성형 제조한 제품(이하 “성형 제품”이 라 한다)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한 성형 원료를 대 상으로 한다.
공장 위치 지역의 환경관련법규 및 협정 준수여 부

제품의 환경성 관련 표시·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준수 여부

(가) 사용 후 폐기 단계에서 제품의 생분해성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1) 제품의 구성 재료 가운데 수지를 70무게%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, 수지 이외의 구성 재 료는 특별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수지로 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.
2) 제품의 구성 재료 가운데 수지는 생분해성 수지만을 사용하여야 한다. 이때 수지 내에 함유된 무기첨가제와, 안정제․계면활성제․
안료 등의 유기첨가제는 생분해성 수지로 간 주한다.
(나)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1) 수지의 첨가제로서 납 화합물이나 카드뮴 화 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, 수지에 함유 된 유해원소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
다.


· 제품사용설명서 또는 카탈로그

· 해당 배출시설	설치 신고필증
· 제품설명서 또는 카탈 로그
· 소비자정보이행계획서

· 원료사용내역서
· 제품 구조도
· 제품 실물 확인



· 원료사용내역서
· MSDS




· 원료사용내역서 (또는)
· 공인기관시험성적서

항목	비소 (As)

납 (Pb)

카드뮴 (Cd)

수은 (Hg)

크롬 구리 니켈 아연 (Cr) (Cu) (Ni) (Zn)

- KS M 0016
- KS M 0032

기준
[mg/kg] 25	50

0.5

0.5

150

200

25 500



2) 식품 또는 식품 원료와 접촉되는 용기․기 구․포장 제품이나 인체에 직접 접촉하여 사 용되는 제품은 수지의 원료로서 다음의 화합
· 
원료사용내역서
· MSDS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품질관련 기준







기타

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
가) EU 지침 67/548/EEC의 부속서Ⅰ에 따라 다음의 R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물 질
R 26 : very toxic when inhaled
R 27 : very toxic upon contact with the skin R 40 : possible irreversible damage
R 42 : possible sensitization by inhalation R 45 : may cause cancer
R 46 : may cause genetic damage
R 49 : may cause cancer when inhaled R 60 : may impair the reproductiveness
R 61 : may be harmful to the reproductiveness R 62 : may possibly impair the reproductiveness R 63 : may possibly be harmful to the embryo
R 64 : may be harmful to the infant via mothers milk
나) IARC(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)의 발암성 분류 기호로써 ‘Group 1’, ‘Group 2A’ 및 ‘Group 2B’에 해당하는 물질. 다만, 카본블랙은 제외한 다.
다) EU 지침 67/548/EEC의 부속서Ⅱ에 따라 지정된 위험 심벌을 제품 전체에 표시할 필요성이 생기는 물질
라) EU 지침 67/548/EEC의 부속서Ⅲ에 따라 R 43을 제품 전체에 표시할 필요성이 생 기는 물질
(가) 해당 제품의 한국산업규격이 있을 경우 해 당 규격의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[image: ][image: ](나) 해당 제품의 한국산업규격이 없을 경우 기 능상 동일한 제품 및 유사 제품에 대한 한 국산업규격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단체 규격 및 인증 규격의 해 당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· 사업자등록증
· 공장등록증
· 위탁생산의 경우
· 위탁생산계약서
· 위탁생산업체 사업자 등록증
· 위탁생산업체 공장등록증
· ISO 9001, ISO 14001 등 기타 인증서
· 생산설비 및 품질유지 관련 시험설비 내역
· 생산 공정도


























· 공인기관시험성적서



· 공인기관시험성적서


확	인	자가 채점 담당자 성명 :	(인)


3. 생분해도 평가 및 퇴비화 공정 흐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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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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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8] [13]에서 얻은 샘플을 이용한 생물학적 매개변수 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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